
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3. 1. 26.>

소방장비의 보유기준(제16조 관련)

1. 기동장비

가. 기동장비는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유한

다.

나.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(「자동차 및 자

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

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.

2. 화재진압장비

화재진압장비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등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

수, 지역별 화재, 재난ㆍ재해 등 발생 상황 및 화재진압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

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.

3. 측정장비

측정장비 중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는 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

칙」 별표에 따른 장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.

4. 보호장비

보호장비는 소방대원 개인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.

다만, 보호장비의 특성에 따라 소방관서 또는 출동대 기준으로 보유기준을 정할 수

있다.

5. 그 밖의 소방장비

그 밖에 구조장비, 구급장비, 정보통신장비,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 등의 보유기준

은 각 소방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.


